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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여 원 지급
= 선거보조금 501억여 원, 여성추천보조금 4.3억여 원, 장애인추천보조금 1.7억여 원 지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천

3백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선거보조금 배분·지급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501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43,99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

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원, %)

합  계
(288석)

더불어민주당
(142석)

국민의힘
(10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3석)

녹색정의당
(6석)

50,197,435,820 18,881,284,610 17,723,618,700 2,827,091,700 2,804,433,130 3,048,469,790 

100 37.61 35.31 5.63 5.59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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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자유통일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기후민생당
(0석)

2,623,164,610 90,634,260 88,826,570 22,658,560 1,083,305,170 1,003,948,720 

5.23 0.18 0.18 0.05 2.16 2.00

※ 무소속 등 12명(결원 3명 포함)

■ 공직후보자 추천보조금 배분·지급

중앙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4억 3천여만 원, 장애인추천보조금

으로 2개 정당에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 후보자추천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원, %)

정 당 명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금액 후보자수 금액 후보자수 금액 후보자수

여 성 추 천
보 조 금

439,942,470 71 244,675,040 41 195,267,430 30
(100) (55.62) (44.38)

장 애 인 추 천
보 조 금

175,976,980 7 92,629,650 3 83,347,330 4
(100) (52.64) (47.36)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 2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지급은 정당별 

여성·장애인 추천 비율과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른다.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

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

하여야 한다.

한편, 청년추천보조금은 최소 배분기준(39세 이하 청년후보자 비율 10%)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어느 정당도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붙임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등 지급 현황(제22대, 제21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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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등 지급 현황 >

□ 제22대 국선

(단위 : 원, %)

정 당 명
계

(지급비율)
선 거 보 조 금
( 지 급 비 율 )

여 성 추 천 보 조 금 장 애 인 추 천 보 조 금

금   액
( 지 급 비 율 )

후보자수
(추천비율)

금   액
( 지 급 비 율 )

후보자수
(추천비율)

계 50,813,355,270 50,197,435,820 439,942,470 71 175,976,980 7

더 불 어 민 주 당
19,218,589,300 18,881,284,610 244,675,040 41 92,629,650 3

(37.82) (37.61) (55.62) (52.64)

국 민 의 힘
18,002,233,460 17,723,618,700 195,267,430 30 83,347,330 4

(35.43) (35.31) (44.38) (47.36)

더불어민주연합
2,827,091,700 2,827,091,700 비대상 - 비대상 -

(5.56) (5.63) 

국 민 의 미 래
2,804,433,130 2,804,433,130 비대상 - 비대상 -

(5.52) (5.59) 

녹 색 정 의 당
3,048,469,790 3,048,469,790 비대상 - 비대상 -

(6.00) (6.07) 

새 로 운 미 래
2,623,164,610 2,623,164,610 비대상 - 비대상 -

(5.16) (5.23) 

개 혁 신 당
90,634,260 90,634,260 비대상 - 비대상 -

(0.18) (0.18) 

자 유 통 일 당
88,826,570 88,826,570 비대상 - 비대상 -

(0.17) (0.18) 

조 국 혁 신 당
22,658,560 22,658,560 비대상 - 비대상 -

(0.04) (0.05) 

진 보 당
1,083,305,170 1,083,305,170 비대상 - 비대상 -

(2.13) (2.16) 

기 후 민 생 당
1,003,948,720 1,003,948,720 비대상 - 비대상 -

(1.98) (2.00) 

※ 비대상은 지급요건[여성추천은 전국지역구총수의 10%이상(26명), 장애인추천은 전국지역구총수의 1%

이상(3명)]에 미달한 경우임.



- 4 -

□ 제21대 국선

(단위 : 원, %)

구 분
계

(지급비율)
선 거 보 조 금
( 지 급 비 율 )

여 성 추 천 보 조 금 장 애 인 추 천 보 조 금

금 액
( 지 급 비 율 )

후보자수
(추천비율)

금 액
( 지 급 비 율 )

후보자수
(추천비율)

계 45,166,793,650 44,072,183,310 842,007,960 77 252,602,380 -

더불어민주당
12,290,748,400 12,038,146,020 비대상 - 252,602,380 3

(27.21) (27.31) (100) (1.19)

미 래 통 합 당
11,549,324,820 11,549,324,820 비대상 - 비대상 -

(25.57) (26.21)

민 생 당
7,979,657,920 7,979,657,920 비대상 - 비대상 -

(17.67) (18.11)

미 래 한 국 당
6,123,445,060 6,123,445,060 비대상 - 비대상 -

(13.56) (13.89)

더불어시민당
2,449,378,020 2,449,378,020 비대상 - 비대상 -

(5.42) (5.56)

정 의 당
2,783,027,530 2,783,027,530 비대상 - 비대상 -

(6.16) (6.31)

우 리 공 화 당
54,422,160 54,422,160 비대상 - 비대상 -

(0.12) (0.12)

민 중 당
968,491,120 968,491,120 비대상 - 비대상 -

(2.14) (2.20)

한 국 경 제 당
34,257,350 34,257,350 비대상 - 비대상 -

(0.08) (0.08)

국 민 의 당
30,677,770 30,677,770 비대상 - 비대상 -

(0.07) (0.07)

친 박 신 당
30,677,770 30,677,770 비대상 - 비대상 -

(0.07) (0.07)

열 린 민 주 당
30,677,770 30,677,770 비대상 - 비대상 -

(0.07) (0.07)

국가혁명배당금당
842,007,960 - 842,007,960 77 비대상 -

(1.86) (100) (30.43)

※ 비대상은 지급요건[여성추천은 전국지역구총수의 30%이상(76명), 장애인추천은 전국지역구총수의 1%

이상(3명)]에 미달한 경우임.


